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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섬유(부직포포함)재질에한하여적용한다.

2. 염색한 섬유(부직포 포함)부분에만 적용하며,대상물질은
KSK0147,KSK0739에따른다.

3. 섬유(부직포 포함)원단 및 가죽재질에 코팅, 프린팅 등이
되어있는경우만적용한다.

4.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,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
리에스터,나일론,아크릴,아세테이트,트리아세테이트,염
화비닐 섬유이며,염색한 섬유(부직포 포함)부분에 한하여
적용한다.

5. 가죽과모피소재에적용한다.

6. 금속 기질,고분자 기질,페인팅 및 유사코팅,기타 재료(목
재 등)부분에 적용하며, 섬유(부직포 포함)에는 적용하지
않는다. 총 납의 경우 페인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
mg/kg이하로적용한다.

7. 섬유원단에 합성수지(합성고무 포함) 소재로 코팅 또는
프린팅 등의 가공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(합성고무
포함)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,대상물질은DEHP [Di-
(2-ethylhexyl) phthalate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CAS No.
117-81-7)], DBP[Dibutyl Phthalate, 디부틸프탈레이트(CAS
No. 84-74-2)], BBP[Benzyl butyl Phthalate,벤질부틸프탈레이
트(CASNo. 85-68-7)]이다.단,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
인트코팅된경우는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.

8. 부직포 및 폴리우레탄 등으로 구성된 재질에 대해 제조공
정중에유기용제를사용한경우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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